
건물(대지) 사용승낙서
(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)

[광고주]

[광고물]

위 광고물을 본인 소유의 건물(대지)에 설치·사용하는 것을 승낙함

[소유주·관리인]

2022.     .     .

성    명 홍길동 생 년 월 일 1900. 1. 1.
업 소 명 강북구청 사업자등록번호 210-83-02118
연 락 처 010-1111-1111
주   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

광고물 종류 벽면 이용 간판 수    량 2
규    격

800*10000

450*8000광 고 내 용 구민이 주인되는 강북구청

업소 소재지

(설치 위치)
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, 전면 출입구

(시뮬레이션·기타 제출 서류 참고)

표 시 기 간 1950. 1. 1.~별도 철거 시

성    명 김철수 (인) 생 년 월 일 1900. 1. 1.

연 락 처 010-0000-0000

주   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강북구청장 귀하

※유의사항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동법 

제10조에 의거하여 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, 관리하는 자, 광고주 및 그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를 승낙한 

토지·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2. 사용승낙은 반드시 해당 건물 전체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집합건물로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

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(승낙서 날인) 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

의한 권한 있는 관리인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
3.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「옥외광고물법」 제13조에 의거하여 허가 처분을 취소·철회할 수 있습니다.

4. 돌출간판의 경우 건물 외벽 일직선 설치 규정에 의하여. 추가로 표시하려는 간판의 위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